
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1. 심 사 경 위
 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6.  6.  9 (화) 평창군수

  나. 회부일자 : 2006. 6. 22(목)

  다. 상정일자 : 2006. 6. 22(목) 제128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

               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6.6.22) 상정․가결 

2. 제안설명의 요지
   (재무과장 김장래)

  가. 제안이유

    ○ 지방세법령의 개정(2005년12월31일 법률 제7843호)에 따라 주택분 

       재산세와 종세인 주택분 도시계획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

       에는 7월에 전액부과 하도록 납기를 조정하고, 공매로 인도받고 등록

       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

      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

  나. 주요골자

    ○ 소액 지방세를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근거조문인 「지방세법 

       시행규칙」이 삭제되고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서 조문수정(안 제13조)

    ○ 납세자가 소득할 주민세 납세지 착오신고 시 60일 이내 수정신고 

       할 수 있는 기회 제공(안 제22조 제1항)

    ○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조례 조문이「지방세법」과 중복 규정되어

       삭제(안 제26조)

    ○ 주택분 재산세와 종세인 주택분 도시계획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인

       경우에는 7월에 전액부과하도록 납기를 조정(안제27조의 2,안 제96조)

    ○ 차량을 공매로 인도받은 후 자동차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세를 

       과세하지 못하던 규정을 공매받은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

       함(안 제38조)

    ○ 담배소비세 세율이 인상됨에 따른 조문 개정과 저가 담배에 대한 

       담배소비세 과세특례 조항 삭제(안 제62조) 

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   (전문위원 : 함경호)

  가.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난 2005년 12월 31일 개정(법률 7843호)

      됨에 따라 개정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

  나. 주요내용은

    ○ 소액 지방세의 조문정비, 수정신고 대상에 소득할 주민세 납세자의

       착오 대상을 포함시켰고, 

    ○ 주택분 재산세의 연간 2회 7월, 9월에 부과 납부사항을 5만원 이하의 

       경우 7월에 일시 부과․징수하는 납기 조항과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

       조항에 차량 공매 후 미 이전 등록차량에 대한 납세의무 조항 및 

      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에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가 상호 변경

       되는 경우 추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

    ○ 담배소비세 세율 인상에 따른 조문개정과 저가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

       과세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

  다.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 :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: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끝.


















